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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

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9.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

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

한 강화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

을 주지 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하도급)에게 까지도 적

용되어 원활한 공공건설사업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

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

하다 보면 정부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경제

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

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

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

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

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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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rticle 6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The requirement of the pre-amendment statute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price was 5% or more of the price fluctuation rate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However, the meeting requirement was changed from 5% or more to 3% or more from the date of signing of the Presidential 
Decree No. 19035 to 2005. 9. 8. The method of adjusting the contract amount was also changed to determine the contractor's 
desired adjustment method at the time of contract. Alleviating these requirements and revising the empowerment of contract 
partners is intended to prevent difficulties in achieving smooth objectives by applying to public construction contractors 
without unfairly benefiting or unfavorable to contract partners. Even if the standards are relaxed and the rights are secured as 
described above, if the existing provisions for the adjustment of price fluctuation are applied, unlik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government system, the Korea Bank's price economic statistics classification method and the contract construction classification 
criteria applied in public construction work Due to the inconsistency, it can be seen that the amount of adjustment for price 
fluctuation by construction type is excessive and underestim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through cases and to make appropriate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through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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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공공건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적제도인 

국가계약법1) 및 계약예규2), 한국은행 경제통계발표 조사방

법 및 분류기준을 알아보고, 정부 계약예규와 한국은행 경

제통계 발표 분류방식 불일치 분석, 실제 공공건설현장의 

사례를 통하여 불일치의 원인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

의 과다, 과소 산정된 금액을 비교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안

하였다.

Prolegomenon

National Regulations Investigation

National Statistical Investigation

Comparison Analysis

Advance Case Presentation 

Iimprovement Plan 

Fig. 1. Flow Chart

1.3 선행연구 고찰

공공건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분류와 관련한 선행 연

구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아래와 같다.

1)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안 개선” 연구는 건설분야의 자재 및 노임들만 별도

로 모아서 건설공사비 지수를 만들어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

시하였다(조훈희와 도근영, 2005).

2)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연구는 현행 재료

비를 대분류 기준의 지수를 적용하게끔 되어있는데 더 세분

화된 중분류 또는 소분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

시하였다(이재섭과 신영철, 2011).

3) “물가변동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방안” 연

구는 물가변동조정방법 중 품목조정방식과 지수조정방식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을 서로 융합 보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

였다(김성희, 2011).

4) “건설공사 중 물가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

정에 관한 기초연구”는 현행 물가변동 조정규정 검토 및 물

가변동 산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수조정방

식의 4가지 기본분류를 13개 분류로 세분화하여 적용하여

야 한다고 제시하였다(성주용 외, 2019).

본 연구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현행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와 한국은행 경제통계발표 조사방

법 및 분류기준의 불일치에 대하여 소개하며 실제 공공건설

현장의 사례를 통하여 두 가지를 각각 적용 하였을 때의 물

가변동 조정금액 차이를 산출해 보고 제도개선 등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2. 이론적고찰

2.1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 취지

수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건설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등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는데 이때 최초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으로 수년

이 지난 뒤의 기간 동안에도 같은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진

행한다고 한다면 해마다 변동되는 물가상승에 계약상대자 

일방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제도를 통하여 물가변동시 물가변동율 만큼 공사

비를 조정해 주어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

약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발주처가 원사업자(원도급)

에게 적용해준 물가변동 계약금액이 수급사업자(하도급)에

게도 적용되고 있는지도 수시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 및 방법

공공건설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에 그 기반을 두

고 있다. 법 제19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

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규칙 74조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계약체결시 계

약상대자가 품목조정방식과 지수조정방식 중 택일하여 결

정할 수 있고 그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되어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율이 3%이상의 증감이 발생

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제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이

다. 물가변동 대상금액은 전체공사금액이 아니고 물가변동 

조건충족인 3%이상의 발생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분이 그 대

상이 되며 기준시점이 입찰일이 아닌 설계시점이 되어야 한

다는 개정 민원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행 계

약법은 입찰일 기준으로 되어있다. 공공건설 물가변동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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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조정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기준시점이 설계시점

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품목조정방식

은 공공건설공사에 소용되는 모든 재료비, 인건비의 각 항목

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

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소규모의 공사

에 적용된다. 이에 보완되는 지수조정방법은 개별항목조사

가 아닌 평균값 또는 평균지수를 적용하므로 시간이 단축되

는 효과는 있지만 광범위한 분류방식으로 공사종류별 물가

변동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선호하여 적용하는 물가변동 조정방법

은 물가변동 발생시 해당 전문공정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원

활한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수조정방법이 많이 

선택되고 있다.

2.3 해외 물가변동 계약금액 제도

2.3.1 미국

정부와 건설시공사 사이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

와 관련하여 미국은 EPA (Economic Price Adjustment)라

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크게는 재료비, 노무비 대분류로 구

분하며 물가지수는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발표하는 PPI (Producer Price Index)를 적

용한다.3) 물가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적

용하며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발표 생산

자물가지수 기본 분류방식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2.3.2 싱가포르

국토교통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물가변동 조

정방법 및 관련규정이 명기되어 있는 싱가포르는 싱가포

르 건설청(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에서 발표하는 

건설자재시장가격(Construction Material Current Market 

Prices)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

시장단가 또는 조달청발표 시장시공가격과 유사하다.

2.3.3 영국

BCIS (Building Cost Information Service)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는 영국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세부적

으로 ECC (Th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월별지수들이 사용되며 한국은행 경제통계 건설공사비지수 

월별 발표자료 적용과 유사하다.

3 현황

3.1. 공공건설 공사비구조 및 물가변동시 재료비 구조

건설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있다. 노무

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세부구성되며 경비는 기

계경비 및 각종 보험료 및 기타경비로 구성되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공사비를 구성한다.4) 물가변동

에서 재료비는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폐기물, 농림수산품

으로 구분되며5) 농림수산품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

물로 구성된다.6)

3.2. 계약예규와 통계조사분류방식 비교

3.2.1 정부 물가변동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에 의하면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지수조정방법일 경우 산출내역서 

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군 및 지수변동율은 한국은행이 조

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도 산

출내역 중 재료비 비목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에 의하며 재료비 비목군은 광산품, 공산

품, 전력수도폐기물, 농림수산품 4가지 비목으로 분류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3.2.2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조사 분류

한국은행에서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하여 물가를 조사발표

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주

기는월 1회 조사이며, 조사대상품목은 국내출하액이 모집단

금액의 일정수준(상품1/10,000, 서비스 1/2,000) 이상의 거

래비중을 갖고 동종 제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가격시계열 유지가 가능한 품목을 조사대상품목으로 선정

하고 있다.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부담의 해외 사례검

토 및 시사점”

4)  노순규 (2012). “건설업의 원가계산과 공사비”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생산자물가지수 기본분류

Fig. 2. Cost Construc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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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ducer Price Index Classification

Division Set Weigh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 68 37.6

mineral product 7 2.6

industrial  product 679 558.1

electric water 11 51.2

SUM 765 649.5

그중에서 <Table 1>을 통해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를 보면 

통계작성의 분류체계는 4개 부문 기본분류 농림수산품, 광

산품, 공산품, 전력가스 및 수도폐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Table 2.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

Division Weigh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 37.6 %

Agriculture 18.5 %

livestock 9.8 %

Fishery 8.2 %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 research subjects item   

    <2019-04-19, official report> 

<Table 2>를 통해 농림수산품의 조사대상 품목은 농산

물, 축산물, 수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품 가중치가 

37.6%일 때 구성하는 농산물은 18.5%, 축산물은 9.8%, 수산

물은 8.2%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품 가중치를 100%

로 환산하면 농산물은 49.2%, 축산물은 26.0%, 수산물은 

21.8%가 된다. 농산물은 수박, 딸기, 절화류 등이며 축산물

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고 수산물은 가자미, 기타어류, 물

오징어 으로 구성되어 있다.

3.2.3 비교 및 불일치

상기 3.2.1 항목에 언급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의하면 물가변

동 계약금액 조정 지수조정방법에서 재료비는 한국은행에

서 조사 발표하는 생산물가 기본분류인 광산품, 공산품, 전

력수도폐기물, 농림수산품 4가지로 비목군분류를 하고 물가

변동도 해당 지수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공사중 조

경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상기 계약예규을 

적용하면 조경공사의 재료비중 수목(예, 소나무 등)은 4가지 

기본분류 중에서 농림수산품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광산

품은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품목인 모래, 자갈, 잡석 등이

며 공산품은 가공품인 타일, 벽돌 등이며, 전력수도폐기물은 

전력, 수도, 폐기물일 경우가 해당 비목군 이어서 건설현장

에서 적용하는 조경수목은 현재 농림수 산품비목으로 분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공개번호 179466 <2018-

03-06>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재료비

중 조경수목(예: 느티나무, 철쭉, 왕벗나무)에 대한 비목군 

분류은 농림수산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

의내용에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

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비목군은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 따라 조

경수목(예: 느티나무, 철쭉, 왕벗나무)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

표하는 통계월보상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상의 비목군 

분류에 따라 농림수산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고 회신하고 있다. 국내 계약법규 질의는 1차로 조달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미해결시 2차로 기획재경부에서 답변하

는 것으로 되어있다.

문제는 농림수산품 부문의 조사대상품목에는 3.2.2 항목 

한국은행 경제통계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조경수목 등 임

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그 가중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다. 다시 확인하면 농림수산품 물가의 조사대상은 농산물이 

49.2%, 축산물이 26.0%, 수산물이 21.8%이다. 100%중 97%

을 차지한다. 남은 3%가 임산물(조경수목)이라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의 3%미만의 가중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

림수산품의 물가에는 조경수목의 물가변동 영향이 거의 반

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럼에도 물가변동 산정시 조경공사의 수목을 농림수산

품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조경공사의 수

목이 농림수산품지수를 적용받게 되면 농림수산품 물가조

사 대상에는 조경수목 등의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도 농산물(무우, 배추 등)의 폭등 및 폭락에 의해 상승, 하락

된 물가가 반영된 농림수산품지수가 반영됨에 따라 조경공

사의 평균 물가변동율에 잘못된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정한 물가변동을 반영 받아 원활한 공사진행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 또는 공사중단 등의 심각성

을 초래하는 것이다.

Fig. 3. Contract system query case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Contract system query case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Publication 

number
179466 Reply date 2018-03-06

 Main 

categories
Contract sum adjustment / Adjustment by price fluctuation  

Title Non-item Classification standard

Query 

content
Non-item Classification of Landscape trees

Reply 

content

Landscaping trees are classified as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non-item 

in the Basic Monthly Index of Producers’ Price Index, 

which is announced by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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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제ㆍ신만중

조경공정은 단독공정 또는 건축, 토목공사의 부속공정으

로도 존재하며 전체공사금액에서 자치하는 가중치가 크다. 

앞으로는 더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조경공사의 

영역 및 발주물량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빠

른 시간 안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3 사례를 통한 2가지 분류방식 비교 산정결과

이에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4개의 기본분류에 조경수목 1

개부문을 추가로 만들어 비목군분류는 5가지로 기본분류를 

바꾸고 해당되는 조경수목 물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

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사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국가계약법 농림수산품지수를 적용한 경우와 조경수목물가

지수를 적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물가변동율과 

조정금액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겠다.

먼저 <Table 3>을 참조하여 동일한 기간의 한국은행(Bank 

of Korea) 발표 농림수산품 물가지수(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와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서울주택도시공사(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의 조경수목 물가지수(Landscape 

Price)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 보겠다.

*  기준시점(2017년 3월)~비교시점(2018년 7월) 기간의 

물가변동 

1)  한국은행 농림수산품지수: 113.63→116.85 (+2.83%)

2)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수목지수: 106.4→103.9 

(-2.35%)

3)  서울주택도시공사 조경수목지수: 103.82→98.7 

(-4.94%)

상기와 같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 기간의 물가변

동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행발표 농림수산품은 +2.83% 상

승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한 조경수목지수는 

–2.35%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조경

수목지수 역시 –4.94%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행

은 조사단위가 매월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반기(6개월 

단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분기별(3개월 단위)이지만 편차

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Cost Comparisons

Bank of Korea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 Landscape Price Landscape Price

YEAR MON VALUE YEAR VALUE YEAR quarter VALUE

2016

3 105.90

2016 106.6 2016

1 100.4

7 101.66 2 104.3

9 114.21 3 103.2

12 107.06 4 103.3

2017

3 113.63

2017 106.4 2017

1 103.97

7 113.22 2 103.82

9 118.69 3 103.82

12 109.02 4 103.82

2018

3 114.72 2018-1 106.4

100 (BASE) 2018

1 103.82

7 116.85

2018-2 103.9

2 98.9

9 128.21 3 98.7

12 115.56 4 98.7

2019

3 113.39

2019 101.4 101.4 2019

1 98.56

7 111.58 2 98.96

9 117.92 3 98.96

12 117.94 4 98.93　

Table 4. Cost Of Construction Comparisons

Cost Of Construction Comparisons

Divisi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 Landscape Price Difference Etc

① total amount 13,880,189,000 13,880,189,000

② except amount 10,177,937,000 10,177,937,000

③ rest amount 3,702,252,000 3,702,252,000 ① - ②

④ inflation rate 4.45 % 3.16 %

⑤ increase amount 164,750,000 116,991,000 47,759,000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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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기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제 조경공사 현장에

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율과 조정금액이 얼

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다.

<Table 4>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38억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의 2017년 3월 31일 입(낙찰)된 현장이 2018

년7월 31일부로 물가변동 계약금액 충족요건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율만큼 계약금액이 증액된 사례의 현장으로 

계약예규 농림수산품으로 적용시 +4.45%의 평균변동율과 

164,750,000원의 증액금액이 발생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

사의 조경수목지수를 적용한 결과 +3.16%의 평균변동율과 

116,991,000원의 증액금액이 산출되었고 47,759,000원의 차

액이 발생된 사례이다.

<Fig. 4>는 한국은행 발표 농림수산품 물가지수를 적

용한 사례로 3번 항목의 한국은행 발표 농림수산품지수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를 확인해 보면 

2017년 3월 31일(기준시점) 113.63이고 2018년 7월 31일(비

교시점)은 116.85로 +2.83% 만큼 상승하여 평균율 4.45%가 

산정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 두 사례는 동일한 조건을 놓고 단지 조경공사의 재

료비중 수목을 한국은행발표 농림수산품 지수를 적용한 경

우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조경수목지수를 적용한 경우를 비

교한 것이고 이로 인한 물가변동율 및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3.4 판례를 통한 분석

발주처가 2013년 11월경 수급인에게 기존의 1회 물가변

동 계약금액 조정부터 “실적공사비”로 분류되어야 할 가구

공사의 비목군이 “공산품”으로 잘못 분류되었으니, 기존 1회 

물가연동제의 비목군 분류의 착오를 바로잡아 금액을 감액

조정 하고, 2회~6회 물가연동제의 비목군 분류도 변경하여 

감액조치를 하자, 수급인이 가구공사에 관한 비목군 분류 변

경을 이유로 한 발주처의 감액조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루어져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액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지

급을 구하는 사건이다.

재판부에서는 물가변동 비목군분류와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계약예규 제68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며, 공사현장마다 다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류

관행에 기인한 것이지만 최초에 가구공사의 비목을 공산품

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수급인간에 구속력 있는 합

의에 이른 것 이여서 합의에 반하여 기존 비목군분류를 변

경하려면 반드시 예측가능하고, 불가피하며, 합리적인 사유

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므로 발주처인 피고가 

패소 판결7)이 확정된 사건이다.

상기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분류는 법령에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계

약예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예규는 계약담당공무

원의 재량적 판단의 참고자료에 준하는 정도이다.

4. 개선방안 

4.1. 계약예규 물가변동 조정방법시 기본분류 변경 개선

상기 현황 및 사례에서 문제점을 살펴본 바와 같이 물가

변동 지수조정방법에서 재료비의 기본분류를 현행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농림수산품 4가지에서 조경수목 1개 부문

을 추가한 5가지 기본분류로 변경이 필요하다. 더 세부적으

로 분류하게 되면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선호하는 이유인 

신속성과 간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더 많

이 세부적으로 가는 것은 부정적이 될 수 있다. 건설공사는 

공정별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공사로 구분되는

데 상기 조경수목의 최소 분리만으로도 조경공사의 물가변

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분쟁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4.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변경 및 계약서 항목 명기

현행 계약예규 비목군분류 적용으로 발주처는 적정하지 

못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음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

분류의 적용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사례가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드물다. 이는 계약당사

자 상호간에 공공 계약의 특성상 강행규정으로 오인하여 소

를 제기하여도 득실이 없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계약담당공무원

의 계약 이행시 참고가 되는 지침이어서 반드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Fig. 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

7)  대법원 2017다221556 판결 (2017.8.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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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제ㆍ신만중

보완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물가변동 적용기준 항목에 품목 

또는 지수 선택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

74조 적용함을 명기하도록 하여 계약서의 효력에 의하여 반

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개정

안을 제시해 보겠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

항 관련규정은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

률에 따라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

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3)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조사공표 된 지수 4)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

이 정하는 지수”로 명시되어 있는데 개선안은 “5) 공공기관

이 조사 고시하는 조경수목지수” 추가하여 조경공사의 수목

은 조경수목지수 물가를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현재 

조경수목지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여 자체 발주건에 적용하고 있지만 

조사기관의 일원화의 필요성이 느껴지며 적용도 확대 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1항도 현재 “비목

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한국은행이 조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

목”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선안은 한국은행이 조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지수의 품류 뒤에 “또한 공공기관이 

조사 발표한 조경수목지수 품류”를 추가하고 (바)항목의 비

목군코드 F농림수산품 이라는 단어도 조경수목이라는 단어

로 변경되어지는 것이 건설에서는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공공건설사업에서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

동에 따른 적정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공공건

설사업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었으

나 현행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는 적

정한 산정이 되지 못하고 계약상대자의 수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계약법의 시행규칙 변경과 계약서의 시

행규칙 적용 명기를 통하여 빠른시간 안에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아울러 향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신청행위와 관련한 수신주체에 관하여 제도적 명문화도 되

어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은 사업의 발주처가 존재하고 시공을 관리 

감독하는 사업관리단이 상주를 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설

계변경 또는 기성청구시 발주처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

고 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 사업관리단에서 발주처로 제출

하는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계약금

액 조정은 전제조건이 계약금액 조정 신청인데 사업관리단

에 제출한 것은 현행 정식접수로 인정받지를 못한다. 발주

처에 접수분만 정식 신청접수로 인정된다. 현행 사업관리단

에 접수되었지만 사업관리단에서 발주처로 접수가 되는 시

점이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간에 

수령한 기성부분은 다 공제가 되므로 적정한 계약금액 조정

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상기 

개선안을 통하여 공공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참

고가 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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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
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
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
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
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
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
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키워드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조정,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